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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개요

1) 개 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 7일전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고

하도록 의무화 됨.

2) 도입취지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의

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코자 함.

3) 적용대상

법 시행(‘04. 5. 30) 이후(기숙사는 ’06.1.1.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

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부칙 제3항)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에

해당(법 제3조)

구 분 개 념 규 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4) 측정항목 및 대상세대수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

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총 6종.

실내공기질은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그리고 초



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 추가.

예) 측정대상세대가 1050세대일 경우 :

3개소(100세대) + 9개소(추가 950/100세대당) = 총 12개소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시행규칙 제7조의2 2005.12.30.)

구 분
측정항목 권고기준(단위 : μg/㎥) 비 고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라돈 200 Bq/㎥

※ ‘18.1.1~’19.06.30 사업승인 : 200 Bq/㎥이하, ‘19.7.1 이후 사업승인 : 148 Bq/㎥ 이하

2.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은 일정규모(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건물 건축시 사용되는 건축내장재 등에서 방출되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폼알데하이드(HCHO) 및 라돈(Rn)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

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측정대상물질

측정대상물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으로 폼

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7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측정지점 및 측정위치

① 측정지점

ㆍ측정지점은 100세대를 기본으로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3개 지점으로 하며,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증가한다.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

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단지가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측정지점수 내에서 각 동에서 측정한

다. 또한 한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개인 경우는 시공세대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② 측정위치

시료채취는 단위세대에서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며, 바닥면에서 1.2〜1.5m 높이

에서 측정한다.

<그림 1. 공동주택 시료 측정지점>

4) 시료채취방법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측정단위세대의 창, 문, 내장가구의 문 등을 모두 개방하고 30분 이상 사전 환기 시

킨다. 사전환기한 후 외부공기에 접한 창, 문, 개구부 등은 모두 닫고 5시간 이상

밀폐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내장가구의 문은 열어둔다. 밀폐 후 정해진 유량으로 30

분간 2회 시료를 채취한다.

(1) 30분 환기 (2) 5시간 밀폐 (3) 시료채취
↑ ↑

시료채취 시작 채취기 종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Tenax-TA, Carbotrap 3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

을 갖는 고체흡착관을 이용하여 시료채취하거나 또는 캐니스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폼알데하이드(HCHO)는 오존스크루버를 장착한 DNPH 카트리지를 이용

하여 시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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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료채취 장치>

시료채취시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고, 하루중 최대 농도가 예상되는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라돈

측정단위세대의 창, 문, 내장가구의 문 등을 모두 개방하고 30분 이상 사전 환기 시

킨다. 사전환기 후 외부공기에 접한 창, 문, 개구부 등은 모두 닫고 5시간 이상 밀

폐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내장가구의 문은 열어둔다

밀폐 후 라돈 농도측정은 48시간 측정하고 기계환기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 이

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한다. 측정시 내부온도는 20℃ 이상을 유지 한다.

※ 환기설비 가동조건은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적정”단계로 가동함

(1) 30분 환기 (2) 5시간 밀폐 (3) 48시간 측정
(4) 환기설비가동 및 

24시간측정



3. 실내공기질 측정사진

1501동 304호 1502동 1004호

1503동 301호 1504동 1101호

1505동 1903호 1506동 1101호



1507동 1801호



4.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록부

               

      



                    

            

    



#첨부1

-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등록증 -



#첨부2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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